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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남아에서 발생된 치사성 긴장증 1례 
 

A CASE OF LETHAL CATATONIA IN A 11-YEAR-OLD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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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ee Cho, M.D.,** Yoosook Joung, M.D.,*†††† Sungdo Hong, M.D.* 

 

요  약：치사성 긴장증은 긴장증의 한 유형이지만 극단적인 임상양상과 높은 치사율로 인하여 따로 분류

하여서 하나의 증상군으로 취급되고 있다. 

최근 정신 약물학의 발전과 질병 초기에 적절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치사성 긴

장증의 발생율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본 저자들은 급성으로 발생된 고열, 자율신경계 이상, 다양한 긴장성 증상 및 긴장성 흥분과 혼미상태를 

보였던 11세 남아에서의 치사성 긴장증 1례에 대한 매우 드문 경험을 소개하였다. 

특히, 본 증례는 전형적인 경과에 비하여 경한 초기증상을 보인 치사성 긴장증에서 초기에 집중적인 대증

요법과 정신약물 투여, 전기충격요법의 병행이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중심 단어：치사성 긴장증·정신 약물·전기충격요법. 

 

 

서     론 
 

긴장증(Catatonia)이란 용어는 1874년 Kahlbaum이 

거절증(negativism), 강경증(catalepsy), 함구증(mu-

tism), 상동증(stereotypy), 이상자세(posturing), 강직

(rigidity), 음송증(verbigeration)을 특징으로 하는 일

련의 증상 복합체(symptom complex)에 대해 처음으

로 사용하였다1). 

Kraepelin2)과 Bleuler3)도 조발성 치매(dementia 

praecox)와 정신분열병(schizophrenia)에 대한 기록에

서 긴장증을 증상의 일부로 포함시켰지만 긴장성 증상

(catatonic symptom)이 다른 여러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의 많은 연구들은 긴장증이 증상의 시작(onset), 

강도(intensity), 심각성(severity), 결과(outcome)에 있

어서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하나의 증후군(syndrome)

임을 시사하였다4-7). 

DSM-Ⅲ-R8)에서 긴장증은 정신분열병의 아형으로

써 정신의학적 진단체계 내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연구

들을 보면 긴장증은 기분장애(affective disorder)에서 

더 흔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정신장애가 아닌 다른 질환 

(nonpsychiatric 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서 이

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9). DSM-Ⅳ10)는 이차적으

로 발생하는 긴장증에 대해‘이차성(secondary)’ 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며11) 이들을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긴장성 장애(catatonic disorder due to General 

Medical Condition)라는 진단 범주 내에 포함시켰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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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긴장증(lethal catatonia)은 긴장증 중에서도 그 질환

의 심각성(severity)와 치사성(lethality) 때문에 따로이 

분류되어 하나의 증상군으로 취급하는 긴장증의 연속선상

(catatonic spectrum)의 한쪽 극단을 일컫는 것이다12). 

치사성 긴장증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동안의 연구들

에 대해 살펴보면 1832년 Calmeil이 그의 환자들 중에

서 매우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life-thre-

atening)형태의 정신병적 상태를 보이는 환자들에 대

하여 기술하였는데 이들의 특징은 고열과 함께 극단적

인 흥분상태(extreme hyperactivity)를 보이다가 혼미

한 탈진상태(stuporous exhaustion)로 진행되었다. 이

들의 대다수가 사망하였으며 사망한 환자들의 부검소견

(autopsy)은 그들이 보였던 극단적인 임상양상에 비해

서 주목할 만한 뚜렷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질

환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였다13). 

이후 유사한 질환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이

름으로 명명되어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면, Bell’s mania, 

mortal catatonia, acute delirious mania, mamic-

depressive exhaustion death, psychotic exhaustion 

syndrome, hypertoxic schizophrenia, delirium acutum, 

Scheid’s cyanotic syndrome 등인데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Stauder가 사용했던‘lethal catatonia’ 

이다14). 

Stauder12)는 27명의 lethal catatonia 사례를 기술

하였는데 그 중 절반은 정신분열병의 가족력이 있는 어

린 연령의 환자들로써 정상적인 병전 성격을 가지고 있

었으며, 갑자기 발병하였고, 짧은 기간동안 함구증을 

보이다가 4∼5일동안의 과활동과 흥분기에 이어서 탈

진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과를 보였다. 또한 이들이 

피부 출혈과 극심한 말단청색증(acrocyanosis)을 보

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Shulack15)은 이러한 환자들을 조기에 진

단하여 진정(sedation), 수액과 전해질 공급을 적절하

게 사용한 9명의 사례에서 성공적인 치료와 회복을 보

였다고 기술하였으며 Fish와 Greiner16)도 체온 강하

(hypothermia)와 자율신경차단(autonomic blockade)

을 통하여 치료한 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한편 Herman 등17)은 12명의 정신분열병이 아닌 환

자에서 보인 긴장증을 분석한 결과 긴장증은 시상하부

(hypothalamus)에 대한 신피질(neocortex)의 조절

(cortical influence)에 장애가 생긴 신경학적 현상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외에도 여러학자들이 긴장성 증상과 

신경학적 원인이 연관된 사례들을 보고하였는데18-19) 예

를 들면, 급성 정신분열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되었

다가 결국에는 긴장성 혼미상태(catatonic stupor)로 

이행된 바이러스성 뇌염(viral encephalitis)의 사례나 

처음에는 기능적인(functional) 원인에 의한 긴장성 혼

미상태로 보았다가 나중에 헤르페스성 뇌염(Herpes 

encephalitis)으로 확진된 사례를 통하여 기능적인 긴

장성 혼미상태와 기질적인(organic)원인에 의한 경우 

사이의 감별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0). Stauder12)의 

경우에도 치사성 긴장증을 기능성 정신장애(functional 

psychosis)에 국한하여서 보았지만 기질적인 원인에 의

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치사성 긴장증은 특정질환

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증후군(syndrome)으로써 간주

되고 있으며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나 기질적인 원

인이 없는 기능상의 장애,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4). 

본 증례는 급성으로 발생된 발열(fever), 발한(dia-

phoresis), 혈압의 변화 등 자율신경계 이상과 식사 거

부(refusal of food), 함구증(mutism), 강직(rigidity), 

괴이한 자세(bizarre posturing) 등을 보이고 긴장성 흥

분상태와 혼미상태가 반복되어서 치사성 긴장증이 의심

되었던 환아에 관한 것으로써 이 환아도 역시 위에서 언

급된 것처럼 기질적인 원인과 정신적인 원인이 양자 모

두 고려되었으나 환아의 극단적인 임상양상에 비하여 주

목할만한 검사소견이 거의 없었으며 뚜렷한 기질적 병

변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긴장

성 증상으로 보았던 사례이다. 

 

증     례 
 

1. 주  소 

본 증례는 내원 약 10일전부터 갑자기 발생된 발열, 

사지의 경련성 근육강직(seizure-like tonic movement 

or rigidity), 극심한 흥분상태, 함구증을 주소로 이에 대

한 정신과적 평가와 치료를 위해서 소아과에서 전과되

었던 11세 남아에 대한 것이다. 
 

2. 현병력 및 발달력 

환아의 부는 은행청원경찰로, 환아의 모는 중학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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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으로 근무하던 중 출퇴근길 버스에서 만나서 1982

년에 결혼하였다. 결혼한지 2년만에 환아의 형을 낳았

고 한차례 인공유산을 한 뒤 환아를 임신하여 정상질식

분만으로 3.1kg인 환아를 예정일보다 20일정도 빨리 낳

았다고 한다. 부부 모두 둘째를 원하였고 환아 위에 이

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딸, 아들에 크게 개의치 않았

으며 환아 부와의 갈등으로 임신 중 모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으나 당시는 젊었고 모도 크게 연연해하지 않

았다고 한다. 환아는 땀을 많이 흘리고 열이 많은 체질

이었으며 예민하여서 밤에 자주 깨어서 울고 보채는 편

이라 키우기 힘들었다고 하며 모의 직장관계로 모유는 

한달만 먹이고 분유로 바꾸었고 산후조리가 끝난 뒤 약 

6개월간은 외할머니집에서 돌봐주었고 외할머니가 사정

이 생겨서 다음 6개월간은 동서에게 맡겼으며 그 후로 

만 2살이 될때까지는 동서네 가족이 모두 환아의 집에

서 함께 살면서 환아를 돌봐주었다고 한다. 환아가 2돌

이 지나면서 동서네 가족이 다시 분가하고 나자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를 소개받아서 아주머니가 집으로 와서 환

아를 돌보아 주었는데 천주교 신자이면서 학력도 높고 

교양이 있는 분이어서 아이를 성심성의껏 돌봐주었고 아

이도 아주머니를“마미”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으며 환

아의 모도 아주머니에게 집안 일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서 한 가족처럼 따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

를 하였다고 한다. 발달력상에서 환아는 기는 것이나 

걷는 것, 이빨나는 것 등은 또래보다 약간 빠른 편이었

고 다른 운동기능이나 언어기능도 대체적으로 정상 발

달을 하였으며 예민하고 내성적이며 말이 별로 없고 돌

아다니는 것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는 성격에 비

해서 운동신경이 민첩하고 달리기를 잘했으며 또래들과 

놀때는 극성맞은 면도 있어서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다

른 아이들을 때리고 걷어차거나 심지어 돌로 친 적도 있

어서 환아의 모가 사과를 하고 온 적도 있다고 한다. 결

혼 초에는 환아의 모가 살림을 하였으나 씀씀이가 헤프

고 계획성 없이 생활하는 탓에 1년만에 부가 모의 월

급까지 모두 관리하면서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2채와 땅을 사는 등 재산증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환아의 모는 1만원을 타서 쓰려고 해도 일일이 간섭을 

받고 잔소리를 들어야 될 정도로 힘들었으며 이때부터 

남편 모르게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려쓰는 습관

이 생겼다고 한다. 평소에도 부부간의 성격차이와 술을 

먹으면 평소와 다르게 난폭해지는 부의 주사로 인하여 

잦은 마찰이 있었지만 환아가 출생한 이듬해인 1988

년 음주운전으로 부가 사고를 내면서 살고 있던 아파트

를 팔아서 합의금을 치뤄준 뒤로는 환아의 부가 더 자

주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거나 뒤엎는 행동을 하면서 

부부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한다. 

환아가 5살이 되던 해 봄에 집 앞에서 놀다가 아파트 

곤돌라가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리는 사고를 당한 뒤 

고관절을 다쳐서 보조기를 차고 생활하게 되면서 내성

적이던 환아는 1년전부터 다니던 유치원도 그만두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 무렵 환아의 부가 가

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했으나 모두 날리고 

주식투자할때 돈을 빌려줬던 여자와 매일밤 술을 먹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다투었고 보다 못한 환아의 모와 

세사람이 격하게 다툰적도 여러차례 있었는데 이때 환

아는 잠들지 못하고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방에 쪼그리고 앉아 있곤 했다고 한다. 이 당시 부

부 사이를 중재해 주던 마미가 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

에 서운함을 느낀 환아의 모가 환아가 6살이 되었을 

때‘마미’를 그만두도록 하고 다른 아주머니를 썼으나 

환아가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생활을 참

다 못한 환아의 모는 1993년 5월 부와 합의 이혼하였

고 환아의 형은 장손이라서 할머니댁으로 가고 환아만 

모와 함께 근처 아파트로 나왔으며 이혼 후 곧 환아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한 이듬해 8살에 초등학교

에 입학하였는데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나 얼

마 후 보조기나 휠체어 없이도 보행이 가능해졌다고 한

다. 학교에 다니면서 환아는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

서 성적은 중간이하였으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

고 미술에 소질이 있었다고 한다. 이혼 후에도 환아의 

부는 자주 주말에 환아를 데리고 할머니댁에 가서 형과 

함께 놀러 다니곤 했으며 환아의 모도 큰아들을 보러 

할머니댁에 다니러 가는 등 왕래가 끊어지지는 않았었

다고 하며 환아는 2차례정도 돌봐주는 사람이 바뀌었

지만‘마미’처럼 따르는 사람은 없었고 환아의 모도 환

아를 사랑했지만 워낙 술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여 늦는 날이 많았으며 계획성 없이 돈을 

써서 이혼한지 4년만에 1억이 넘는 빚을 져서 항상 빚

에 쪼들리면서도 돈을 아끼지 않았고 집에서 술을 자주 

마시는 엄마에게 환아는 늘“엄마 돈생기면 빚부터 갚

아! 술 먹지마!”라며 모를 걱정하였으며 술집이나 노래

방 같은 곳에 따라가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서 엄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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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는 것을 좋아했으며 잘때도 항상 엄마와 몸을 맞대

고 자야만 잠이 들곤 했었다고 한다. 이혼한지 4년만에 

경제적으로 파탄위기에 몰리고 큰 아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던 모는 주변의 권유와 부의 요청으로 1997년 5

월 환아가 초등학교 4학년때 다시 재결합을 하였고 재

결합한 이후에 환아의 부는 술도 거의 안 먹고 잘 살아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환아의 부가 원래 융통

성이 없고 고지식한데다가 환아의 모도 참고 이해하려

고 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으로 쏴붙이

기 때문에 환아의 모와 부딪칠 때가 많았으며 환아의 

모도 재결합한 뒤 부와 마주치는 부담감 때문에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살림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환아와 둘이 살때보다 함께 지내는 시

간이 적어져서인지 환아는 가족과 같이 살게 되면서 더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져서 엄마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98년 3월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서 환아의 부는 다시 술을 많이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 평소 서운하게 대하는 환아의 모

에게 폭언을 하거나 밤새도록 잠을 못자게 하며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럴때면 환아의 모는 아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부에게 대항하게 하거나 아이들을 데

리고 집을 나가서 근처 여관에서 자고 들어오기도 하였

는데 내원 한달전에는 밤을 새워 싸우면서 환아의 부가 

모의 머리를 벽에다 찧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이에 

놀란 환아의 모가 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울기만 했다고 하며 그 외에도 

여러차례 부모가 격렬하게 다툴때 환아의 형은 부에게 

욕을 하기도 하면서 모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환아는 기

어들어가는 목소리로“난 못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울

기만 했다고 한다. 부모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내원 2∼

3개월전부터 환아는 길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주어오고 

머리가 더부룩하게 자랐는데도 깍지 않으려 하고 이를 

잘 닦지 않고 학원에도 가기 싫어하였으며 겨울에 입던 

골덴바지 한벌을 5월이 되어서도 벗지 않으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 울거나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전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하며 내원 일주일전부터

는 밥을 잘 먹지 않았고 내원 2∼3일전부터는 원래 말

이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

하던 환아가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문장이 아니라 단어

들만 나열하였으며 잠도 잘 자지 못하였고 내원 전날

(6/1)에는 고열과 함께 복통, 구토를 보여서 체한 것으

로 알고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

가 한 뒤 다음날 아침(6/2) 양치질을 하다가 눈동자가 

돌아가고 사지가 뻣뻣해지면서 쓰러져서 ○○대병원 응

급실 내원한 뒤 경련성 질환 또는 바이러스성 뇌염이나 

뇌수막염 의심 하에 소아신경과로 입원하였다. 입원한 

뒤 약 일주일간 중환자실에서 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였

으나 환아의 임상양상이 초기진단과 잘 맞지 않고 검사

상에서도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자 환아의 상태에 대

한 정신과적인 평가가 고려되었고 6월 9일 정신과로 전

과되면서 환아의 부가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병

원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여 응급실 통하여 6월11일 본

원 소아과로 전원되었다. 소아 중환자실에서 환자상태

에 대한 관찰과 검사가 시행되었으나 환자의 상태에 부

합되는 특정 신경학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정신과 

자문의뢰가 이루어졌으며 긴장성 치사증, 또는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긴장성 장애(catatonic disorder 

due to GMC)이라는 임상적 인상하에 내원 6일뒤 정

신과로 전과되었다. 
 

3. 가족력 

부(44)：김포생. 고졸. 장손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 부

모보다는 할아버지가 끼고 살았으며 중학교에 진학하면

서 부모와 함께 인천에서 살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부모

가 환아의 부를 어려워한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군에 입대하여 공수부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깡소주를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제대 후 은행 청원경찰

로 장기간 근무하였는데, 꼼꼼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근

무태도가 성실하여 매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1∼2시

간만 자고도 정확하게 출근을 했고 결근이나 지각을 하

는 일이 없었지만, 내성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성격이라 

대인관계를 잘 못하였다고 한다. 

환아의 부는 퇴근길 버스에서 우연히 알게된 모가 먼

저“차나 한잔하자”고 하였으며 술을 먹지 않았을때는 

숫기가 없어서 여자와 말도 잘 못하는 자신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한 모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결

혼을 하였으나 결혼 후에는 계획성 없이 생활하고 밤늦

게까지 노는 것만 좋아하여 힘들었다고 하나 모는 자신

이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부처럼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면

서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부는 이혼이나 환아의 병에 대해 주로 모를 탓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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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할때도 모가 계획성 없이 생활하고 놀기만 좋

아하며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려 해서 갈등이 심했으며 

이혼 후 환아를 돌보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으며 환

아는 자신을 무척 따랐으며 이혼 후나 재결합한 뒤에도 

아이와 자주 시간을 보내주었으나 모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자신에게서 떼어놓았다고 주장하였다. 

모(43)：서산생. 대학에서 의상학과를 졸업했으며 

시골 사립학교에서 16년간 교사생활을 하다가 최근 공

립학교로 전근하였다. 아버지가 교장선생님이었고 오빠

는 일류대를 나오는 등 좋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였으

나 어릴때 홍역을 심하게 앓고 오른쪽 눈을 잃어서 외모

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으며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

탓에 주눅이 들어서 지내지는 않았지만 남의 시선을 다

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화려한 의상과 분위기를 주도

하는 재치있는 말주변을 스스로 개발하였다고 한다. 학

교에서도 일은 잘 못하지만 워낙 적극적이고 잘 놀아서 

여교사 회장을 맡고 있고 방과후에도 환아의 모를 찾는 

곳이 많으며 교무실에서도 모가 없으면 안될만큼 분위

기를 주도하는 편이라고 한다. 

환아의 모는 자신을 평하기를 노는 것을 좋아하고, 친

구가 많으며 뭐든지 잘 묻어두지 않고 남들에게 얘기하

며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무던한 편이라 아이가 아파

도 잠은 잘잔다고 하며 남편과 시댁식구 외에는 대부분

의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무슨일이 있으면 찾는다

고 한다. 환아의 부에 대해서는“소름이 끼친다.”“지

겹다.”라고 표현하며 가장 싫어하는 것이‘잔소리’와‘간

섭받는 것’인데 환아의 부는 재 결합후에는 매일 일찍 들

어와서 자신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였으며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책을 

보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늘 퇴근하면 잘 때까지 

TV를 큰소리로 틀어놓고 그 앞에 앉아서 혼자 큰소리

로 웃어대서 아이들이 아빠 곁에 가는 것을 싫어했으며 

술을 먹는 날은 밤새도록 자신을 옆에 앉혀 두고 욕을 

하거나 아이들을 못살게 굴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뛰쳐나간 적이 많다고 하며 특히 환아는 아빠에 대한 

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표현하지 못했는데 

한번은“아빠가 산에 가서 벼락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는 말을 했다고 하며 환아는 저녁때 모와 잠깐 슈퍼에 

가서 아빠로부터 해방되어 엄마를 독차지하는 시간을 가

장 좋아했으나 부는 이것 마저도“병신같이 다 큰 게 엄

마만 따라다닌다”며 싫어하였다고 한다. 

형(16)：중 3. 태어난 뒤 4세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며 환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부모와 함께 살게 되

었으며 이혼 한 뒤 4년간 다시 친가에서 할머니와 살

다가 재결합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단순하고 

이기적인 면이 강하며 욕심이 많고 공부밖에 몰라 밤늦

게까지 공부만 한다고 하며 매우 냉정하여 모가 아파 

누워 있어도 걱정하기는커녕 퉁명스럽게‘뭐해요?’ 라

고 하거나, 부모가 싸운 뒤에도 모에게 와서 밥줘요 라

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등 정이 떨어질 정도로 이기

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가끔 부부싸움을 할때 모의 편을 들어 부에게 대항하

여 반말이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때면 부가 

형을 때리려고 하여 환아의 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

나간 적이 여러차례 있다고 한다. 부의 눈치를 지나치

게 보는 환아와는 다르게 평소에도 자기중심적이며 공

부외에는 매사에 게으르고 모에게 의존적이고 정리정돈

을 전혀하지 않아서 부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혼날때가 

많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냉정하고 실리적이어서 부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사람과 살아

야 한다면 부를 택할 것이라고 모는 생각하고 있다. 환

아와의 관계에서도 환아를 귀찮아하며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4. 정신상태검사 

환아의 전반적인 외모나 인상은 나이보다 큰 체구였

으며 열흘간 중환자실에서 생활해서인지 전반적인 위

생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옷을 모두 벗진 채로 사지

가 강박(restraint)되어 있었고 팔다리에는 심한 피하

출혈이 있었으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

고 있었다. 환아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팔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뒤틀거나, 눈을 위로 자꾸 치

켜뜨면서 입술을 빨거나 혀를 깨물려고 이를 꽉 다무는 

등 경련과 유사한 괴이한 행동(seizure-like bizarre 

behavior)을 반복하였다. 사지에 강직을 보이지 않을 

때는 강한 통증자극에 미약하게 반응하는 것 외에는 외

부자극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었으며 하루 중 수차례 괴

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려 하고 팔다리를 격렬하게 움

직이면서 흥분상태(excitement state)를 나타내었고 

공포반응, 허공에서 뭔가를 잡으려는 행동, 손으로 눈을 

후벼 파내려거나 혀를 깨물려는 자해행동, 팔이나 몸통

을 훑어내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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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자극에 과민하였고(irritable), 비협조적(un-

cooperative)이었다. 환청이나 환시가 강하게 의심되었

지만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그외 기

분상태나 사고장애 여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의식

상태는 명료하지 않았으며 흥분상태와 혼미상태가 반복

되는 양상이었다. 
 

5. 신체 이학적 검사 및 검사실소견 

수면 뇌파(sleep EEG), 뇌 자기공명 영상술(brain 

MRI), 뇌 척수 천자술(spinal tapping)：정상소견. 
 

6. 치료 및 경과 
 

1) 내원 전 타 병원에서 치료경과 

6월 2일 입원하여 시행한 혈액 검사상 백혈구의 증가

(leukocytosis；백혈구 15000)를 보였으며, 뇌척수액 

검사(CSF study)상 백혈구 29(임파구 92%, 단핵구 

80%), 단백질 23, 포도당 74였고 환아의 임상양상도 

계속 몸에 힘을 주면서 때로는 후궁반장(opisthotonus)

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괴성을 질러대는 등 흥분상태

가 심하였으며 소아 신경과의 초기 진단적 인상이 경련

성 질환이나 바이러스 성 뇌염 또는 뇌수막염을 의심하

였기 때문에 검사 및 관찰을 하는 동안 중환자실에서 주

로 강박된 채로 4∼5일을 보냈다. 백혈구 증가 소견은 

곧 정상화되었고(백혈구 6100), 입원 5일 뒤 재시행된 

뇌 척수액 검사에서 백혈구 0이였으며 뇌 단층촬영, 뇌 

자기 공명 영상술, 뇌파검사 모두 정상소견을 보였으나 

환자의 상태는 변화가 없었다. 환아의 가족력상 심한 부

부갈등과 이로 인해 환아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던 

사실이 환아 모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정신과적 자문이 

의뢰되었고 6월 9일 정신과로 전과된 뒤 강박을 제거

하고 환아의 모와 함께 있도록 하였으나 계속 흥분상태

를 보여서 6일 10일 새벽 다시 강박을 하였는데 환아

의 부가 환아의 상태가 계속 호전되지 않는 것에 불만

을 느껴서 병원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본원 응급실 통하

여 6월 11일 소아 중환자실로 다시 입원하였다. 
 

2) 내원뒤 소아과에서 진료당시의 경과 

소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후(6/11) 약 6일간 검사 및 

관찰을 시행하였다. 중환자실 입원직후부터 하루에 3∼

4차례씩 37.5에서 38.0이상까지 오르는 체온상승을 보

이고 나머지 시간에도 미열이 지속되는 체온곡선을 보

였으며 혈압도 발열이나 흥분상태와 무관하게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가 여러차례 나타났

다. 경구섭취가 불가능하여 L-tube를 삽입하여 영양

분을 공급하면서 수액제를 보조적으로 정주하였다. 내

원 직후 시행된 일반 혈액 및 화학 검사상에서 GOT/ 

GPT가 96/64로 약간 상승되어 있을 뿐, 검사상 다른 

특이소견 없었으며 환아는 명료하지 않은 의식상태에

서 묻는 말이나 지시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적

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증에 대한 반

응도 일정치 않았다. 뇌신경 징후(cranial nerve sign)

나 국소 신경 징후(localizing or lateralizing sign)를 

보이지 않았으며 바빈스키 반사(barbinski sign)등 비

정상적인 반사(abnormal reflex)에 대한 검사에 대해

서도 강직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으나 대부분

은 음성반응으로 나타났다.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사지에 강박을 하였으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기저

귀를 채웠다. 수면상태는 매우 불량하여 얕은 잠을 자

다 깨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깨어있을 때도 의식이 명료

하지 않아서 깨어 있는지 잠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았

으며 하루에도 몇차례씩 심하게 흥분상태를 보이며 벌

떡 일어나려 하고 팔을 흔들면서 괴성을 지르기도 했으

며, 흥분상태가 아닐때에도 손과 발에 힘을 주거나 팔

을 뒤트는 강직, 입술을 오물거리거나 입맛을 다시는 

것같은 행동, 눈을 깜박거리거나 얼굴을 움찔거리는 등 

다양한 상동증적 행동(stereotypic movement)를 보

였으나 반복해서 검사한 뇌파상 정상소견을 보였으며 

다시 시행된 뇌자기 공명 영상술, 뇌척수 검사상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였다. 여러 가지 검사소견이나 환자상태

로 보아 가능성은 희박하나 진단으로 뇌염이나 경련성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dilantin, midazolam 소량을 

1∼2일간 사용하였고 cefotaxime, vancomycin, ac-

yclovir 등을 투여하였으며 심한 흥분상태를 보일때에

만 소량의 benzodiazepine을 사용하였다. 내원 4∼5

일이 지난 뒤에도 환아의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었으며 

38.0도를 넘는 발열이 더 자주 나타났으며 내원 5일 

뒤 시행된 간기능 검사상에서 GOT/GPT/γ-GT 774/ 

430/257, CPK/LDH 2466/3296, 경미한 bilirubin의 

상승을 보였다. 간효소의 상승과 발열이 지속되는데도 

감염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아과에서는 일단 약물

에 의한 발열이나 간 손상을 의심하여 약물을 중단하고 

관찰하기로 하였다. 내원 3일 뒤 정신과적 자문이 의뢰

되었고 당분간 소아과 일반병실에서 소아과와 협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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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기로 하고 내원 6일만에 정신과로 전과되었다. 
 

3) 전과후 정신과에서 진료당시의 경과 

내원 7일째(6/16) 소아과 일반병동으로 옮기고 보호

자가 함께 상주하게 하였고 L-tube를 통한 영양공급

을 중단하고 경구섭취를 시도하였다. 전과되기 전 사용

하던 약물를 모두 끊은 상태에서 전과되었고 이러한 환

자에서 항정신병 약제(antipsychotics)의 사용이 긴장

증에 의한 증상이나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

고 어떤 경우에서는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Neuro-

leptic-induced Malignant Syndrome；NMS)으로 이

행시키는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안정될 때 까지는 소량의 benzodiazepine을 사

용하여 안정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투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관찰하기로 하였다. 전과되었을 당시에는 39.0

이상의 고열을 보여서 몇 차례 해열제와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다음날까지 고열은 계속되었고 

3일째부터(6/18) 미열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강박은 

보호자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

도록 하였으나 강박이 풀린 상태에서는 흥분이 심하여 손

발을 돌아가면서 번갈아 강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실 직후에는(6/16) 20∼30분씩 잠이 들때 외에는 

밤낮으로 진땀을 흘리며 몸에 힘을 주거나 손발을 뒤트

는 행동을 하였고 하루에도 수차례씩 흥분상태를 보였

는데 강박이 풀린 상태에서는 무엇과 싸우는 듯한 격한 

발길질이나 몸짓을 하였고 심할 때는 혀를 깨물려고 하

여 수건이나 설압자를 물려두기도 하였다. 흥분기가 끝

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으며 탈진

되어서 잠깐씩 잠이 들거나 멍한 상태에서 목적없는 상

동증적 행동를 보였으며 때로는 눈앞에 있는 무엇인가

를 잡으려는 듯한 행동, 몸을 쓸어내리는 행동등 마치 

무엇인가가 허공에서 보이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

으나 이럴때는 불러도 반응이 없었고 눈의 촛점도 맞지 

않았다. 내원 8일째부터(6/18) 흥분상태와 강직을 줄여

서 긴장성 탈진(catatonic exaution)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수면 조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lorazepam 

1mg을 하루에 4번 경구로 투여하였다. 내원 10일째

(6/20) 되면서 환아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약간 호전되

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흥분상태를 보이는 기간이 줄

어들고 경구섭취도 죽 종류는 억지로 먹이면 조금씩 가

능한 상태였으나 여전히 의사소통이나 눈 맞춤이 안되

고 사지의 강직이 지속되며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서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환아의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되어 추가적으로 전기충격요법(ECT) 시행 및 항정신

병약물의 투약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였

다. 다음날(6/22) 시행한 검사상 GOT/GPT/γ-GT 

69/90/124 CK/LDH 732/936로 간기능이 정상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내원 11일째(6/21일)까지는 하루에 1

∼2차례씩 38.0도 이상까지 오르던 체온도 이후로는 간

헐적인 미열이 나타날뿐이었으며 6월22일 오후에 각성

상태의 뇌파(waking EEG)를 시도했으나 환아의 협조

가 안되어 실패하고 수면뇌파 검사를 위해서 lorazepam 

4mg과 chloral hydrate 20mg을 투여한 뒤에 잠이 들

때까지 약 30동안에는 묻는 질문에 짤막한 단어로 대

답이 가능하였다. 이후로 수액을 공급받는 팔만 남겨두

고 강박이 풀린 상태에서 보호자 혼자 돌보는 것이 가

능하였으며 전보다 외부자극에 반응을 보여서 뭔가를 

웅얼거리면서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기도 하고 주위사

람을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였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14일째(6/24)부터 risperidone 1mg

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17일째(6/27)는 2mg으로 

증량하였으며 lorazepam은 전기충격요법 시행 가능성

을 고려하여서 점차로 감량하였다. 6월 26일경부터 열

도 하루에 한 두차례 37.4∼5도의 미열이 발생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었으며 혈압, 심박동, 호흡수 모두 안

정된 상태를 보였고 검사소견도 정상화되어서 수액공급

을 중단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는 여전히 의사소통이 안

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며 괴이한 상동증적 행동과 

자세를 보였다. 다소 변한 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아도 혼

자서 울고 웃는 등 전보다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약

간은 자극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항정신

병 약물과 더불어 다음 단계의 치료적 접근으로써 전기

충격요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6월 26일 정신과 폐쇄병동

으로 이실하였다. 이실 후 내원 17일째(6/27)부터 휠체

어 타는 운동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고개도 잘 가누지 못

하고 다리도 바닥에 끌렸으나 2∼3일이 지나면서 몸을 

세우고 앉아 있는 자세를 잘 유지하였으며 하루에 1∼2

차례씩 떼쓰거나 우는 행동과 함께 사지의 강직이 나타

났으나 강도가 많이 약해졌으며 전과 달라진 것은 이전

에는 주변상황과 관계없이 흥분상태를 보였지만 이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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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주로 환아에게 무엇을 물어보거나 환아가 원치 않

는 상황에서 괴성을 지르고 울면서 발버둥을 쳤고 즉각

적으로 요구를 들어주면 금방 멈추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점차 발버둥질이 심해지면서 눈을 심하게 비비고 

쥐어뜯는 양상을 보였으며 울지 않고 기분이 좋을때는 

간단한 대답이나 동작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누

워 있을때는 여전히 손발을 아기처럼 들고 움직이며 발

을 만지고 눈을 비비거나 이상한 표정과 입모양을 하였

고 치료자들이 병실로 들어가면“우우” 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찌푸리면서 우는 등 환경의 변화에 반응을 보이

기 시작했다. 간헐적으로 발열반응이 나타났지만 투약없

이 체온이 정상화되었다. 7월 3일부터 7월10일까지 총 

4회 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시행중 전기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경련의 기간이 2분 50초,3분 23초, 1분

23초, 2분56초로 매우 길고 2회와 4회때는 약물투여

로써 경련을 중단시키는 등 경련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

험성도 고려해야 하고 환아가 보이던 강직이나 긴장성 

자세가 거의 없어졌으며 보행이나 언어표현도 호전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전기충격요법의 시행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4번째를 마지막으로 종료하였다. 

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한 이후 환아는 정확하게 발음하

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웅얼웅얼거리기는 하여도 전보

다 언어표현이 많이 증가되었고 2회 시행한 뒤에는 아

버지와 앉아서 공을 주고 받기도 하고 걸어야 퇴원할 

수 있다는 치료자의 말에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서서 한

차례 병동을 걸어서 돌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사표현이 

늘면서 점차 상황에 안맞게 화를 내고 부모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으며“저리가, 어쩌라구, 못됐어” 라며 소

리를 지르기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등 환청

의 영향을 받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내원 

29일(7/9)경에는 혼자서 보행도 잘하고 강직도 거의 

없으며 밥먹는 양도 많이 늘었으나 주위상황에 전혀 개

의치 않고 함부로 욕을 해대거나 갑자기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동 조절상의 문제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밤 동안 폭력적이고 흥분된 

행동이 늘어나고 수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원 

33일(7/13)경 오후 장시간(약 16시간) 수면을 취한 

이후로는 폭력적이고 난폭한 언행은 줄어든 대신에 점

점 의사표현이 줄어들고 묻는 말에는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몸짓으로 의사표현을 하며 퇴행되어

서 뭐든지 먹으려하고 떼쓰고 마음대로 안되면 크게 울

어버리는 행동을 보였다. 잠을 잘때는 잠꼬대로 계속 말

을 하면서도 낮 동안에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이유없

이 자주 울면서 휠체어만 타려고 하고 걷게 하면 산만

하게 돌아다니면서 아무 병실이나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집어서 먹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지나가던 환자가 먹던 

것을 낚아채고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일일이 쫓아다니

면서 통제를 해야 하였고 과식으로 인해 1∼2차례 구

토를 한 뒤로는 음식섭취를 제한하자 더 자주 울고 떼

를 썼으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으로 잡아

채려고 하였으며 대소변도 상태가 호전되면서 일시적

으로 가리던 것이 점차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자신이 

싼 똥을 손으로 주무르기도 하였다. 약물부작용에 의한 

행동상의 문제(behavior toxicity)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risperidone을 감량하였으나 상태의 큰 변화

는 없었으며 장기적인 입원과 간병으로 보호자들도 많

이 지친 상태에서 당분간 가정에서 간호하기를 희망하

여 2박 3일동안 외박을 시행하였으며 외박당시 병원에

서 보다 울고 떼쓰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식이 수면도 

양호하였으며 산만한 것도 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고 하여 부모와의 부부면담을 통하여 환아의 상태에 대

한 이해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뒤 외래 

추적관찰을 통하여 환아의 상태를 관찰하기로 하고 내

원 52일만에 퇴원하였다. 
 

4) 퇴원 후 경과 

환아는 퇴원 후 외래 추적 관찰을 하는 동안 눈맞춤, 

울고 떼쓰는 것, 부산하게 돌아다니며 아무 것이나 만

지고 먹으려 하는 것, 수면 등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대

소변 가리기, 언어에서는 조금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

히 3세 이하의 수준으로 퇴행되어 있었으며 특히, 부모

가 다툼이 있는 날은 이전에 비해서 더 언어표현도 줄

어들고 침울해 보였다고 한다. 2달이 지난 뒤 모가 다

시 부와 완전히 헤어져서 환아만 데리고 집을 나온 뒤

로는 점차 안정되고 현저한 기능의 호전을 보여서 대소

변가리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이 병전의 수준으로 회

복되었으며 퇴원 후 3개월이 되었을 때는 학교와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줍음을 심하게 타고 

말이 없어서 치료자와 원활한 면담이 이루어지지는 않

았으나 질문에 맞게, 간략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

게 표현하였으며 치료실의 놀이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하

여 놀이를 하고 치료자와의 상호작용도 적절하였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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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당시에 대한 기억은 없었으나 모는 집중력, 주의력, 

대인관계 모두 병전과 유사하며 퇴행행동, 분노발작도 

보이지 않았고 더 수줍어 하고 어리광이 늘어난 것 외

에는 전과 다름 없다고 하였다. 

환아는 현재 소량의 항정신병약물과 항우울제 병합

요법으로 유지치료를 받고 있다. 

 

고     찰 
 

치사성 긴장증의 원인 및 발생기전을 살펴보면 초기 

독일의 학자들은 치사성 긴장증을 다양한 기질적 장애

와 기능적 정신장애로부터 모두 기인될 수 있는 증후군

으로 보았다14). 그러나 이와 반대로 초기 프랑스의 학

자들은 치사성 긴장증을 단일한(unitary) 질환으로 보

았으며 부검을 통하여 임상 증상에 비해서는 경미하지

만 중추 신경계 내에서 염증과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시

상하부를 주로 침범하는 특정 독성 뇌병증(toxic en-

cephalopathy)을 원인으로써 제시하였다14). 

또한 그 동안 정신장애에서 수반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생리학적 이상(physiological abnormalities)이 

치사성 긴장증에 대한 취약성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

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Adland21)는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항상성(homeostatic) 체온조절기능의 장애가 

있으며 Stauder12)는 정신분열증, 특히 긴장성(catatonic)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혈관운동성(vasomotor) 조절기능

의 장애를 보이는데 이는 치사성 긴장증 환자에서 보였

던 말단청색증, 혈압의 변화, 피하출혈 등과 연관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히스타민(hista-

mine)과 유사한 내인성 물질의 유리가 연관된다고 주장

하였으며22)23) 일부 학자들은 교감신경계의 이상을 이 질

환의 유발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24)25). Lingjaerde26)

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부

신피질 기능부전이 치사성 긴장증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Mann 등14)이 1960년 이후 보고된 292개의 치사성 

긴장증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36명(12.3%)

의 환자들은 선행된 기질적 질환이 존재하였는데 이중 

27명은 감염성 질환, 2명은 뇌혈관 혈전, 4명은 대사성 

질환, 나머지 3명은 독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

고되었다. 나머지 256명(87.7%)은 선행된 기질적 장애 

없이 기능적 정신장애의 결과로써 발생되었으며 117명

은 정신분열증, 8명은 양극성장애, 12명은 우울장애, 21

명은 비정형 정신장애(atypical psychosis), 10명은 주

기적 긴장증(periodic catatonia)환자들이었다14). 이는 

치사성 긴장증이 기질적인 원인과 기능적인 정신장애 

모두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다양한 기질

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으나 정신장애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증례의 환아에서도 환아가 보인 증상에 대한 정신

적 장애와 기질적 원인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단

지 감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환아가 오랜기간 동안 

극심한 정서적 혼란과 우울감을 가져왔던 것은 분명하

지만 병전에 밝혀진 정신장애의 증거가 없는 점, 긴장

증이 호전된 이후에도 면담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이 환자의 정신장애를 정확

하게 평가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환아가 발병 초기에 보

였던 고열, 구토, 언어장애 그리고 초기 뇌척수액 검사

에서 나타난 백혈구 증가증 등은 기질적 원인이 존재하

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지만 추적검사와 관

찰에서 뚜렷한 기질적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논란

의 여지로 남아있다. 

현재까지도 치사성 긴장증의 병인론은 잘 밝혀지지 않

았으나 일반적으로 간뇌(diencephalon)과 함께 중추신

경계의 조절기능(neuroregulatory-vegetative func-

tioning)의 장애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7-29). 여러 뇌 영역에서 도파민계 신경전달(dopa-

minergic transmission)의 변화가 이 질환의 증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상하부의 열 손실 경

로(heat loss pathway)에서의 도파민계 신경전달의 장

애가 치사성 긴장증에서 나타나는 고열을 설명해주며, 중

선조체, 중변연계의 도파민 신경전달 경로(mesostriatal, 

mesolimbic dopaminergic tracts)에서의 장애가 긴장

성 증상과 연관되는 것으로써 알려져 있다30-31). 그리고 

치사성 긴장증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NMS)에서 도파민 수용체 차단(dopamine 

receptor blockade)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도파민계의 기능부전설(dopaminergic dysfunction hy-

pothesis)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31). 

본 증례의 환아가 현재의 증상을 보이게 된 정신 사

회적인 원인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환아는 매

우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인 가정환경과 일관성 없는 부

모의 훈육 아래서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유아기를 보냈

다. 환아의 출생 후 곧 아버지의 교통사고 이후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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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으며 고관절을 다치는 사고와 

보조기 착용은 내성적인 환아에게 가정을 벗어나 또래

와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환아를 더욱 고립시켰으며 

이후 반복되는 가정불화와 부모의 이혼, 이혼 후 늘 환

아를 불안하게 하였던 모의 계획성 없는 생활, 가끔씩 

부와 형을 만나서 할머니댁으로 놀러가던 경험은 환아

에게 자신의 부의 건재함을 느끼게 하는 기쁨과 함께 

내성적인 환아에게는 모에 대해 적대적인 친가식구들을 

대하는 어려움으로 늘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하였을 것

으로 생각되며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안은 채 재

결합한 뒤로 가정내 분위기에서 팽팽하게 지속되어온 

갈등과 환아와 형의 감정을 조절하여 부에 대한 방패 

역활을 뒤에서 조정해온 모와 자신과 모의 사이를 갈라

놓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에 대한 양가감정이 환

아가 지닌 개인적인 취약성과 함께 현재 환아가 보이는 

매우 드물고 극단적인 정신병리를 형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증례와 현재까지 알려진 치사성 긴장증의 전형적인 

증상경과를 비교해보면 치사성 긴장증은 증상이 시작되

기 1∼2주 전부터 다양한 전구증상이 나타나는데 기분

의 가변적 변화, 불면증, 식욕저하 등이 그 예이며 뒤 이

어서 대개 강한 신체적 흥분상태(motor excitement)

를 보이면서 시작되지만 어떤 예에서는 흥분이나 과잉

활동성이 없이 긴장성 혼미와 강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14). 밤낮으로 계속되는 흥분상태와 함께 음식을 거

부하고 의식의 혼탁이 동반되며 함구증, 이상자세, 상동

증, 강경증, 강직 등 다양한 긴장성 증상이 나타나며 불

안정하거나 높은 심박동, 호흡, 혈압의 변화, 발한, 40.0

도를 넘는 고열 등 자율신경계 이상과 사지의 청색증, 피

하출혈, 탈수 등이 나타나면서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간

다. 흥분기가 수일에서 수주간 지속된 후에 마지막에는 

고열을 동반한 혼미성 탈진상태로 이어진 뒤 종국에는 

혼수상태, 심혈관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다14). 그러나 이는 정신과에서 약물치료가 개발되기 이

전인 1960년대 초에 주로 보고된 예이며 약물이나 전

기충격요법과 같은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사망율이 감소

되고 호전된 예들이 보고되고 있다14). 

본 증례의 환아도 내원 2∼3개월 전부터 부모의 갈

등이 심화되면서 전보다 자주 울고 짜증을 부리며 전에 

안하던 퇴행된 행동(이를 잘 닦지 않고 학원에 안가려 

하고 한 종류의 바지만 입으려고 고집을 부린 점)을 하

는 등 정서 행동상의 변화를 보이다가 내원 약 1주일 

전부터 식욕저하와 함께 고열, 불면증세 등 전구증상을 

보인 점, 본원에 내원하기 전 타 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0일 동안 자극에 매우 민감하고 긴장성 흥분삽화와 함

께 삽화 사이에 탈진에 의한 혼미상태가 함께 수반되었

으며 이외에도 함구증, 식사거부, 심한 강직, 상동적 행

동, 비정상적인 얼굴 찡그림 등 다양한 긴장성 증상을 보

였으며 본원 내원 후에도 차츰 호전되었으나 내원 2주

후까지도 증상이 지속되었던 점,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써 혈압과 체온의 변화, 사지의 피하출혈이 있었던 점 

등은 전형적인 치사성 긴장증에 부합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다. 

전형적인 치사성 긴장증의 경과와 차이가 나는 점은 

급성기에 40도를 넘는 고열이 지속적으로 동반되는 경

우에 비하여 환아는 질병 초기에만 한 두차례 고열을 

보인 뒤로는 계속 37.5∼38.0도를 약간 웃도는 체온의 

상승을 보였던 점, 대개 1∼2주 지속되는 극단적인 흥

분기를 거친 뒤 현저한 긴장성 혼미와 강직을 보이며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bed-ridden) 상태에서 사망

에 이르는 경과와는 다르게 수액공급, 해열제, 항경련

제, 진정제, 항정신병 약제의 투여 등 대증요법 및 약물

투여로 본원 내원 후 1주일이 경과되면서부터 점차 호

전되기 시작하였던 점, 급성기를 지나서 본원 내원 후 

수일 뒤에 나타났던 GOT, GPT, γ-GT, CPK, LDH, 

ammonia의 이상과 긴장증이 회복된 후 다시 기능이 

점차 와해(deterioration)되는 경과를 밟은 점을 들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문제 중 일부는 다른 연구들의 예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일부 치사성 긴장증 환자중에

서 38.0도 이하의 체온상승과 자율신경계의 심각한 장

애를 수반하지 않는 환자들에서는 항정신병 약물 치료

에 효과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치사성 긴장증의 전형적

인 증상(full-blown symptom)이 나타난 환자들에서

는 약물치료가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크게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14). 본 증례의 환아에서 

질병시작의 초기부터 심한 고열이 동반되지 않았던 점, 

조기에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관찰과 함께 수액 및 전

해질 공급, 강박을 통하여 심한 탈진상태를 예방하였던 

점, 진정제와 항정신병약제의 사용이 진정, 이완 등에 

일부 기여하였던 점 등이 이 환아에서 치사성 긴장증의 

경과를 완화시켜준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여러 

가지 간효소와 근육효소들의 상승에 대하여 소아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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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동안 사용한 약들에 의한 약물 독성 간병증(drug-

induced hepatitis)로 보았으나 내원전 타 병원에서도 

주로 환자의 질병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증상에 따라 간

헐적으로 진정제를 최소 용량만 사용하였던 투약계획

이나 본원 내원 이후 3∼4일간 사용하였던 항바이러스

제제, 항균제만으로 정상의 8배에서 10배가량의 간효

소의 상승을 보였던 사실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의문

이 남는다. 

본 증례와 연관되어 치료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1980

년대까지 널리 알려진 치료로는 질병이 진행되기 전 초기

에 전기충격요법의 시행과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ACTH), 

부신피질계 스테로이드제제(corticosteroids)의 투여, 일

부에서 항정신병 약물의 투여이다14).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 경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질병 초기에 고

역가의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나 이

미 증상이 진행되어 전형적인 경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는 전기충격요법의 시행에 비해서 거의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했던 

환자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NMS와 치사성 긴장증의 유

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많은 연구를 통하여 

NMS가 항정신병 약물에 의하여 유발된 독성 혹은 의원

성(neuroleptic-induced toxic, iatrogenic form) 치

사성 긴장증 이라는 견해들이 일부 학자에 의하여 제기

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NMS와 치사성 긴장증의 관계

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최근 1990년대 중반까지 많이 

발표되고 있다14)32-34). Mann 등14)이 고찰한 사례 중

에서 65명이 항정신병 약물 사용 후에 고열과 긴장성 

증상이 나타났으며 NMS의 진단에 부합되는 증상을 보

였고 치사성 긴장증 환자에서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이 

이차적인 NMS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본 증례의 환아의 경우에도 전과된 초기에 항

정신병 약물의 사용을 보류하였던 것도 완화되고 있는 

환자의 경과에 이차적인 NMS 삽화가 추가하게 될 것

에 대한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다. 

최근 1990년대에 들어서는 근이완제인 dantrolene 

sodium의 단독 사용이나 전기충격요법과의 병합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35-37) 이에 대

해 추후 좀더 많은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

며 이 사례들의 대부분이 성인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 연구여서 소아청소년의 경우에서도 이 약제의 투

여가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증례의 환자에서 고용량의 lorazepam의 사용과 항

정신병 약물 및 전기충격요법의 사용이 환자의 경과를 

호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성

인환자에서의 긴장증을 benzidiazepine으로 치료하여서 

좋은 효과를 본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나38) 치사성 

긴장증에서 benzodiazepine의 사용은 아직 널리 알려지

지 않은 실정에서 향후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긴장증 또

는 치사성 긴장증에 대한 benzodiazepine의 반응에 대

하여 보다 많은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그 발생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

히 소아청소년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증후군으로

써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

신과적 응급에 해당하는 치사성 긴장증이 의심되었던 

남아에 대한 진단과 치료과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우리의 경험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며 많은 고견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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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LETHAL CATATONIA OF AN 11-YEAR OLD BOY 
 

In Hee Cho, M.D., Yoosook Joung, M.D., Sungdo Hong,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ungkyunkwan Un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Lethal catatonia is one of catatonic spectrum, but it differentiates itself to a separate entity as a 
syndrome because of its severity and lethality. The prevalence of this disorder may have declined 
worldwide, coinciding with the advent of modern psychopharmacologic agents and other advances in 
medical treatment. 

The patient reported here was an 11-year old boy, showing catatonic excitement and stuporous 
condition with high fever, autonomic dysfunction and several catatonic symptoms. This is a case of 
successful treatment by using intensive medical monitoring and conservative treatment in an intensive 
care unit, combined with pharmacological treatment and electroconvulsive therapy during the early 
phase of lethal catatonia with mild symptoms. 
 
KEY WORDS：Lethal catatonia·Psychopharmacologic agents·ECT. 

 

  

ABSTRACT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10：121~133, 1999 


